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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냉동･물류창고 개요

냉동･물류창고 개요

물류창고의 특성 및 운영현황

1. 특성

● (정의) 물류란 물적유통(物的流通, physical distribution)을 줄인 말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까지의 물자의 흐름을 가리키며, 장소와 시간의 효용을 창출하는 부분으로 정의

- 생산된 상품을 수송･하역･보관･포장하는 과정과 유통가공이나 수송기초시설 등 물자유통

과정을 모두 포함하며 통신 및 정보망 등 정보유통 개념도 포함

● (특성) 도로교통의 발달, 대형 할인점, 홈쇼핑 등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등장, 택배업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도매업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물류창고의 역할 증대

- 물류창고들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점점 대형화되고,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을

이루어지게 함에 따라 시설의 규모, 취급물동량, 소요인원도 증가하는 추세

※ 2020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창고업 근로자수는 34,979명이며, 이중 사고재해자수는 124명, 사고

사망자수는 1명으로 집계됨(사고재해율은 0.35%으로전체 산업 평균 사고재해율(0.49%)보다 낮은 수준)

● (분류) 물류창고는 취급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온, 냉동･냉장, 위험물 창고로 분류할 수 있으나,

상호간 작업공정은 매우 유사

- 최근 물류창고는 유통가공, 분류･재포장 등 기존의 제조공장 기능을 포함하고, 사무 및

판매공간을 포함하는 준오피스 공간으로 진화하는 등 기능과 외관의 변화를 토대로 물류

센터에 대한 인식이 생활의 영위를 위한 중요시설로 변화하는 추세

2. 운영현황

● 물류창고업은 1970년 ‘창고업법’ 제정시 허가제로 출발, 1991년 등록제로 변경된 후

2000년 규제완화로 등록제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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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난개발과 영세창고업체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 및 관리 소홀 등 문제로 물류창고업

실태평가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도입(2011년)

* 등록대상 :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 면적의 합계 4,500㎡ 이상인 보관

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물류창고업자

● 2020년 8월 기준 물류시설법에 의거한 물류창고업 등록 창고수는 총 2,825개소로 그 중

지역별 창고수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998개로 가장 많은 수가 위치하고 있음

- 창고유형별로는 일반창고가 2,042개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냉동･냉장창고가 484개, 보관

장소는 299개로 나타남

● 타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창고들 또한 전국에 2,351개 존재하며, 역시 경기도(689개)에

가장 많은 수가 위치하고 있음

- 관세법에 의한 보세창고가 602개로 가장 많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냉동･냉장창고 530개,

축산물위생법에 의한 축산물보관창고가 519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냉동･냉장

창고가 326개로 나타남

- 관세법에 의한 보세창고가 많은 곳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순으로 위치

-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냉동･냉장창고의 경우 부산광역시(109개)에 가장 많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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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현황 및 특징

1. 사고사망 발생현황(산재통계 기준)

● 최근 5년(’16∼’20년)간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823명(사고재해율 0.39%)으로, 전체

산업의 사고재해율(0.47%) 대비 낮은 수준

구 분 근로자수 사고재해자수 사고재해율 사고사망자수 사고사망만인률

2016년

전체산업 18,431,716 82,780 0.45 969 0.53

물류창고 43,613 157 0.36 1 0.23

2017년

전체산업 18,560,142 80,665 0.43 964 0.52

물류창고 43,859 152 0.35 2 0.46

2018년

전체산업 19,073,438 90,832 0.48 971 0.51

물류창고 44,317 204 0.46 1 0.23

2019년

전체산업 18,725,160 94,047 0.50 855 0.46

물류창고 41,916 186 0.44 2 0.48

2020년

전체산업 18,974,513 92,383 0.49 882 0.46

물류창고 34,979 124 0.35 1 0.29

- (총괄) ’20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3,131개소(근로자수 34,979명)에서 사고재해자 124명,

사고사망자 1명 발생

･ (규모별) 사고재해자는5인미만이25명(0.87%)으로50인미만규모군중재해발생율이 가장 높음

구 분 계 5인 미만 5인∼9인 10인∼19인 20인∼29인 30인∼49인 50인 이상

사업장수 3,131 1,848 448 392 165 146 132

근로자수 34,979 2,864 2,932 5,261 3,910 5,536 14,476

사고재해자수 124 25 14 20 14 14 37

사고사망자수 1 - - - 1 - -

･ (발생형태별) 물체 등에 부딪힘 34명, 높은 장소에서 떨어짐 23명, 설비, 기계 등에 끼임 21명,

계단, 바닥 등에서 넘어짐 18명 순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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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부딪힘 떨어짐 끼임 넘어짐 맞음 그 밖의 사고

사고재해자수 124 34 23 21 18 8 20

사고사망자수 1 0 0 0 0 0 1

2. 화재 발생현황

【국가통계포털 기준】

● ’16년∼’20년 간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208,691건이며, 이 중 7,227건이 물류창고에서 발생

(점유율은 ’16년 2.8%에서 증가 추세)

- 사망자는 ’16년에 미발생을 제외하고 매년 2∼4명 발생하다 ’20년 급증*

* ’16년(0명) ➝ ’17년(2명) ➝ ’18년(3명) ➝ ’19년(4명) ➝ ’20년(46명)

- 부상자는 ’17~’19년까지 매년 30여명 가량 발생하다 ’20년 급증*

* ’16년(26명) ➝ ’17년(39명) ➝ ’18년(33명) ➝ ’19년(39명) ➝ ’20년(66명)

- 재산피해액은 5년 평균 화재건수 점유율3.5% 대비 12.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물류창고 시설의 대형화, 첨단화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큰 피해액 야기

〔최근 5년간 물류창고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재산피해액(억원)

계

전체 208,691 1,670 9,942 29,461

물류창고(점유율, %) 7,227(3.5) 25(1.5) 203(2.0) 3,560(12.1)

2016년

전체 43,413 306 1,718 4,206

물류창고(점유율, %) 1,233(2.8) 0(-) 26(1.5) 468(11.1)

2017년

전체 44,178 345 1,852 5,069

물류창고(점유율, %) 1,696(3.8) 2(0.6) 39(2.1) 601(11.9)

2018년

전체 42,338 369 2,225 5,597

물류창고(점유율, %) 1,490(3.5) 3(0.8) 33(1.5) 619(11.1)

2019년

전체 40,103 285 2,230 8,585

물류창고(점유율, %) 1,392(3.5) 4(1.4) 39(1.7) 1,366(15.9)

2020년

전체 38,659 365 1,917 6,004

물류창고(점유율, %) 1,416(3.7) 46(12.6) 66(3.4) 5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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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통계 기준】

● ’16년∼’20년 간 발생한 화재･폭발사고(건설업)

(단위 : 명)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701 170 108 162 111 150

사망자 95 15 14 13 11 42

부상자 606 155 94 149 100 108

● 재해발생 기인물(착화물) 및 공사종류별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재해발생 기인물(착화물) 사망자수 비율(%) 공사종류별 사망자수 비율(%)

계 95 100.0 계 95 100.0

우레탄 단열재 38 40.0 공장창고 46 48.4

인화성가스 21 22.1 주거 상업 겸용 19 20.0

인화성

물질

드럼･용기 등 13 13.7 토목 기타 6 6.3

부주의 8 8.4 단독 다세대 6 6.3

원일 불상 7 7.4 철도 5 5.3

전기스파크 4 4.2 아파트 2 2.1

기타 발열재 4 4.2 기타 11 11.6

- 착화물은 우레탄 판넬류(40.0%), 인화성가스(22.1%), 재해발생 공사종류는 공장창고

(48.4%), 주거 상업 겸용(20.0%) 순으로 나타남

- 단위 공종별로는 용접･용단작업(43.2%), 절단작업(7.4%)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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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폭발 대형사고 사례

부산 냉동창고 신축공사 화재

(‘98.10.29 사망 27, 부상 16)

이천 물류 냉동창고 신축공사 화재

(‘08.1.7 사망 40, 부상 10)

서울 종로 미술관 신축공사 화재

(‘12.8.13 사망 4, 부상 9)

폐수 환경설비 구축공사 중 폭발

(‘15.7.3 사망 6, 부상 1)

복선전철 교량 하부보강 중 LPG폭발

(‘16.6.1 사망 4, 부상 10)

상가매장 복구공사 중 화재

(‘17.2.4 사망 4, 부상 47)

세종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화재

(‘18.6.26 사망 3, 부상 37)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화재

(‘20.4.29 사망 38, 부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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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인물질별 화재･폭발사고 사례

● 우레탄폼 단열재 착화

CO2 용접 중 우레탄 단열재 화재로 11명 사상

(‘19.03.27, 경기 용인)

용접 중 단열재(우레탄폼) 화재로 3명 사망

(‘18.03.30, 인천 부평)

● 유증기 착화 사례

맨홀뚜껑

맨홀 접속관
(맨홀가이드)

사일로 용단 작업 중 사일로 폭발로 1명 사망

(‘16.10.19, 경북 칠곡)

산소절단기 용단 작업 중 유튜탱크 폭발로 1명 사망

(‘17.06.13, 서울 관악)

원유배관 설치 시 배관청소 작업 중 폭발로 6명 사상

(‘16.10.14, 울산 울주)

용단 작업 중 LP가스 폭발로 14명 사상

(‘16.06.01, 경기 남양주)

● 기타 발화재 착화 사례

갱폼 수평부재 용단작업 중 단열재 화재로 3명 사상

(‘19.02.27, 충남 금산)

절연파괴로 발생한 불꽃이 단열재 등 착화로 37명 사상

(‘18.06.26,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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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공･운영단계별 위험유형

시공･운영단계별 위험유형

시공단계에서의 위험유형

1. 특성

● (추락･붕괴) 내부에 물건을 최대로 유효하게 적재하는 것이 중요

- 1.5m의 파렛트를 3단 적치하려면 층고가 6m 정도 요구되며, 그에 따른 시공 시 추락,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함

● (충돌･협착) 냉동･냉장창고의 경우 기능상 무거운 파렛트와 이를 운반하는 지게차의 운행이

빈번(내마모성 바닥마감재 요구)

- 마모에 의한 분진 등 발생 방지를 위한 하드너 계통의 마감재가 널리 통용으로 탈락현상이

없도록 알맞은 자재선정, 철저한 시공관리 필요

● (혼재 작업) 방열･방습공사는 가장 중요한 공사 중 하나로, 공사량 측면에서도 마감공사의

대부분을 차지, 작업 혼재로 위험 다수

- 방열･방습자재 대부분이 가연성물질이므로 화기작업(용접･용접 등)과 혼재작업 조정 등

공정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화재예방관리 필요

- 특히, 냉동창고의 경우 창문이 없어 일반건물에 비하여 건물 내부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작업환경 조성, 화재 시 피난 어려움

※ 공사과정에서 충분한 가설 조명시설 필요, 화재예방시설 및 교육이 철저히 요구

● (화재 취약) 냉동창고는 방열을 위한 단열재가 많이 소요, 이로 인한 공사 중 화재위험성이

높음(자칫 대형사고로 확대 위험)

- 난연재 선정, 공사 중 용접이나 산소절단기 사용, 전기공구, 페인트 등의 유기용제, 우레탄

발포기계 등 사용 시 철저한 관리 필요

- 피난시설, 화재경보장치 설치･점검 등 유사시 대비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훈련 등으로

화재위험에 대비하는 노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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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단계 별 주요공종(작업)

구분 주요 공종 주요 작업

① 굴착공사 토공사 터파기(굴착작업) 및 흙막이지보공 작업

② 가설공사 가설공사

비계 조립작업

양중기 설치작업

③ 구조물공사

RC공사

PC공사

철골공사

철근조립, 거푸집동바리 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PC 조립작업

지붕 등 철골 조립작업

④ 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

전기설비,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⑤ 마감공사

내･외부 마감공사

냉동 기계설비 및

단열공사

내부 및 외부 판넬 설치작업

우레탄폼 등 단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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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공･운영단계별 위험유형

3. 주요 공종 별 작업내용

● 터파기(굴착) 작업 및 흙막이지보공 작업

- 건축물 구축을 위하여 굴삭기 등의 기계 및 장비를 사용해 지반을 굴착,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 벽체(지보공) 설치

● 비계 조립작업

- 건축물 외벽 및 옥탑 구간 구조물 작업, 마감작업 진행 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구조물

작업에 선행하여 비계구조물(강관･시스텝비계) 조립

● 양중기 설치작업

- 철근 등 자재, 구조물 부재, 중량 공구 등의 인양･운반용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및 층간

근로자 이동 및 자재운반용 리프트 등 설치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작업

- 철근콘크리트(RC) 구조물 공사를 위한 철근 조립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 PC 조립작업

- 공장에서 제조된 보, 기둥,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Precast Concrete)를 공사현장에 운반,

양중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조립

● 철골 조립작업

- 공장에서 제작한 철골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

※ 물류센타의 경우 지상층은 PC 구조물, 지붕층은 철골(SRC) 구조물로 시공

●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

- 냉･난방 설비, 위생설비 및 소방설비 등 설치

● 우레탄 폼 등 단열재 작업

- 폴리우레탄폼(우레탄폼), 유리섬유, 발포폴리스타이렌(스티로폼), 단열 모르타르 등의 각종

단열재를 바닥･벽･천장･지붕 등에 시공(열손실 방지 목적, 작업 중 화재위험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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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주요 공정 수행작업 주요 유해･위험요인

토공사

터파기(굴착)

작업

･ 굴삭기 운전원 운전미숙에 의한 장비 전도

또는 작업자 충돌

･ 과 굴착에 의한 법면 붕괴

･ 굴삭기 운행 중 후면부에 작업자 충돌

･ 배수시설 불량에 의한 침수

흙막이지보공

작업

･ 흙막이지보공 조립작업 중 추락

･ 흙막이지보공 조립도 미준수로 흙막이

지보공 붕괴

･ 부재 인양작업 중 부재 낙하

･ 부재 용접작업 중 감전

가설

공사

비계

조립작업

･ 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

･ 비계 조립작업 중 작업자 추락 및 자재

낙하

･ 비계구조물 벽이음 불량으로 비계

구조물 도괴(붕괴)

양중기

설치작업

･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중 붕괴

･ 태풍이나 강풍으로 타워크레인 붕괴

･ 타워크레인 상호 간섭에 의한 충돌

･ 이동식크레인 작업 중 전도

･ 불량 와이어로프 사용으로 인양물 낙하

구조물

공사

철근조립작업

･ 이동식비계위 작업 중 발판에서 추락

･ 조립한 벽체, 기둥철근의 전도

･ 철근조립작업 시 인접개구부로 추락

･ 철근 가공작업 시 감전

거푸집동바리

작업

･ 거푸집 설치작업 중 추락

･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미실시 및 조립도

미준수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 거푸집동바리 자재인양 중 자재 낙하

콘크리트

타설작업

･ 레미콘 운반차량에 작업자 충돌

･ 콘크리트펌프카 아웃트리거 설치 미흡으로

장비 전도

･ 콘크리트펌프카 붐 설치, 회전작업 시

고압선에 감전

･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동바리 붕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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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정 수행작업 주요 유해･위험요인

구조물

공사

PC 조립작업

･ PC 조립작업 중 작업자 추락

･ PC 부재 인양 중 부재의 낙하

･ PC 기둥 및 보부재의 전도

･ PC 조립기준 및 순서 미준수로 PC 구조물

붕괴

철골조립작업

･ 철골 조립작업 중 부재에서 추락

･ 철골부재 인양 중 로프 파단으로 인양부재

낙하

･ 작업순서 미준수로 도괴･붕괴

･ 철골부재 양중장비 전도

설비

공사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

･ 이동식비계, 사다리에서 작업 중 추락

･ 배관 등 용접작업 중 화재･폭발

･ 우레탄폼과 인접하여 용접작업 중 화재

･ 작업 중 인접 개구부로 추락

전기설비,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 중 추락

･ E/V 피트 내부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추락

･ E/V 작업용 임시작업대에서 추락

마감

공사

내･외부 패널

설치작업

･ 외벽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자 추락 및

장비 전도

･ 자재인양 중 이동식크레인 붐대 파단 등

자재 낙하

･ 인양작업대 과다적재로 작업대 붕괴

우레탄폼 등

단열작업

･ 우레탄폼 작업 중 화재･폭발

･ 밀폐공간에서 유기용제 취급 시 환기

불량에 따른 질식

･ 고소작업대에서 우레탄폼 작업 중 추락

･ 유기용제 사용에 따른 피부 및 호흡기 질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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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단계에서의 위험유형

1. 물류작업 주요 공정 별 작업내용

<주요 공정>

● (입고) 화물차로 배송물품을 입고장으로 운반

● (하역) 지게차 등 하역설비를 사용하여 입고된 물품을 하차

● (분류) 하역된 물품의 수량, 품질을 확인하고 종류별･지역별 분류

● (운반) 롤테이너, 운반대차, 지게차, 화물용승강기 등을 활용하여 물품 보관장소로 운반

● (보관) 파렛트랙, 적재랙 등에 운반된 물품을 보관

● (포장) 물품을 소분하거나 재분류하여 개별포장

● (출하) 배송될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여 운송

● (보수･유지관리) 창고시설･설비 유지보수 등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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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 별 주요 설비 및 유해･위험요인

공정 작업구분 또는 작업장소 주요 설비

입고 접안시설

･ 트레일러

･ 화물트럭(탑차 포함)

･ 지게차

･ 자동문, 도크설비

하역 하역

･ 지게차, 전동대차, 컨베이어

･ 핸드 파렛트카

･ 운반대차

･ 운반용 카트 등 운반보조 설비 등

분류 검수/분류

･ 전동대차, 이동대차

･ 컨베이어(벨트, 체인, 스크류 등)

･ 롤테이너, 운반대차

･ 운반용 카트 등 운반보조 설비 등

･ 검색기

운반 운반

･ 지게차

･ 롤테이너

･ 화물승강기

･ 전동대차

･ 유압 핸드 파렛트카

적재/보관 보관

･ 지게차

･ 파렛트

･ 파렛트랙

･ 고소작업대

･ 사다리

포장 포장

･ 작업대

･ 자동포장기

･ 밴딩기

･ 컨베이어

･ 운반수레, 롤테이너

출하 출하

･ 포장기

･ 컨베이어

･ 지게차

･ 핸드 파렛트카

･ 운반대차

보수･
유지관리

시설유지보수

･ 발전기

･ 수･배전설비

･ 집수･배수설비

･ 공조설비, 보일러

･ 설비보수용 기계기구(연삭기, 용접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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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주요 유해･위험요인

입고

･ 야간작업시 입고장 주변 조명 미흡으로 작업자와 차량 충돌

･ 차량 진입 중 과속, 무리한 운행으로 사각지대 이동 중인 근로자와 충돌

･ 차량 브레이크 미체결, 고임목 미설치 등으로 작업자 또는 시설물과 충돌

･ 지게차 전방시야 미확보, 급회전･과속 및 미자격자 운행 등으로 충돌, 끼임

･ 도크 보행 중 헛디딤･미끄러짐, 작업 중 도크 설비와 차량 분리로 추락

･ 자동문 오조작, 비상정지장치 고장 등 설비 불량으로 끼임, 충돌

하역

･ 화물차 상부작업 또는 도크 끝단에서 추락

･ 하역작업중 운반물 낙하, 붕괴

･ 바닥 물기, 기름기, 비닐 등에 미끄러짐, 물품을 꺼내는 중 넘어짐

･ 포크에 중량물 과다 적재시 운전자 시야 미확보 상태로 운전 중 충돌

･ 경사로 운행 중 지게차 전복 및 깔림

･ 지게차 전방시야 미확보 및 부주의 등에 의해 작업자와 충돌

･ 지게차 무리한 운행으로 도크에서 추락

･ 지게차 충전기 송전선 손상으로 누전 또는 접촉불량 등 과열로 인한 화재

분류

･ 보행 중 컨베이어, 지게차, 운반대차 등과 충돌

･ 컨베이어를 횡단하여 보행중 충돌, 끼임

･ 컨베이어 운반물 낙하

･ 컨베이어 벨트, 체인, 스크류 등에 작업복 감김･끼임

･ 컨베이어 점검, 수리 중 작업자의 오작동으로 인한 끼임

･ 물품, 돌출부위, 문턱 등에 걸려 넘어짐

･ 분류된 물품 적재 시 편하중, 중간에서 빼내는 행위 및 과도한 적재 등으로 붕괴

･ 커터칼 사용 또는 물품 밴딩끈 등에 베임

･ 조명기기 교체 작업중 추락

운반

･ 경사로, 문틈 이동시 무리한 운행으로 전복

･ 보행 중 컨베이어, 지게차, 운반대차 등과 충돌

･ 이동대차 과적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미확보 상태로 아동 중 충돌

･ 롤테이너, 운반대차, 핸트파렛트카 등 운반설비의 무리한 운행으로 작업자, 시설물에

충돌

･ 지게차 전방시야 미확보, 급회전, 과속 및 미자격자 운행 등으로 충돌, 끼임

･ 운반대차, 롤테이너 등 운반보조설비 취급중 발, 발목 충돌, 바퀴 등에 끼임

･ 운행 중 통로 구분 미 표시로 근로자와 충돌

･ 롤테이너 문 틈에 작업복, 손 등 끼임

･ 화물승강기 문에 끼임, 충돌

･ 화물승강기 로프(또는 체인)파손으로 운반구 낙하

적재/보관

･ 지게차의 무리한 운행으로 작업자, 보관랙과 충돌 또는 적재물 낙하

･ 사다리, 작업발판 사용중 상부에서 추락

･ 추락방지조치가 미실시된 고소작업대 작업중 추락

･ 보관랙에 외부충격, 편하중에 의한 적재물 낙하

･ 적재하중을 초과한 적재로 보관랙 붕괴

･ 하적단 물품을 꺼내는 중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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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공･운영단계별 위험유형

공정 주요 유해･위험요인

포장

･ 가동중인 컨베이어 벨트, 체인, 스크류 등에 작업복 감김･끼임

･ 컨베이어 상부에서 운반물 낙하

･ 컨베이어 점검, 수리 중 작업자의 오작동으로 인한 감김. 끼임 사고위험

･ 자동포장기 작동 중 신체 충돌

･ 포장을 위한 물품 운반 중 발, 발등에 낙하

･ 밴딩기 작업 중 손, 팔 등 끼임, 베임

･ 운반수레, 롤테이너 사용중 작업자, 시설물에 충돌

･ 운반수레, 롤테이너 바퀴 등에 발 등 신체 일부 끼임

출하

･ 이동용 대차를 이용한 배송품목 이동시 넘어짐, 적재물 낙하, 충돌, 발 등 끼임 위험

･ 지게차 전방시야 미확보 및 부주의 등에 의해 작업자와 충돌

･ 지게차, 차량 하차 시 뛰어내리는 등 무리한 동작으로 넘어짐, 추락

･ 포크에 중량물 과다 적재시 운전자 시야 미확보 상태로 운전 중 충돌

･ 화물차 상부작업 또는 도크 끝단에서 추락

･ 하역작업중 운반물 낙하, 붕괴

･ 컨베이어 벨트, 체인, 스크류 등에 작업복 감김･끼임

･ 컨베이어 운반물 낙하

･ 컨베이어 점검, 수리 중 작업자의 오작동으로 인한 감김. 끼임 사고위험

시설 유지보수

･ 비상발전기, 보일러 등에서 유류 누출에 의한 화재

･ 윤활류 등 위험물질의 기계실 내 비치로 인한 화재 및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 창고 내 내장재 보수･교체작업시 용접 등 화기취급작업 시 단열재 등 가연물에

점화로 인한 화재

･ 가스검지기 수신반 오작동으로 인한 가스 누출시 화재, 질식

･ 집수정 등 추락위험부 덮개(맨홀뚜껑) 미흡으로 인한 추락

･ 전기실 화재시 다량의 프레온 및 Co2소화기 사용시 질식

･ 기계실 냉매가스(프레온 등) 다량누출시 질식위험

･ 고압용기 안전밸브 작동시 고압 분출에 의한 근로자 접촉위험

･ 보수 및 점검 작업시 통전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 다른 작업자의 오통전으로

인한 감전

･ 전기설비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감전

- 전기설비의 절연 파괴로 인한 누전

- 전선 접속부 절연 불량 또는 전선 노출

- 인입선 절연피복 손상 및 꽂음 접속기 절연파괴

- 전동 공구 본체 또는 케이블 릴 누전

･ 지하 전기실(기계실) 점검을 위해 이동중 바닥 이물질에 걸려 넘어짐

･ 이동용 전동기계기구 사용중 절연파괴에 의한 감전

･ 보일러 배관점검을 위해 응축수 탱크 위를 걷던 중 실족하여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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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재･폭발의 이해

화재･폭발의 이해

화재･폭발의 발생 메커니즘 및 발생형태

1. 발생 메커니즘

2. 주요 기인물질별 사고 발생형태

● 인화성물질

-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이 체류할 수 있는 용기･배관 또는 밀폐공간 인근에서

용접･용단작업 중 불티가 유증기 등에 착화

● 우레탄 단열재

- 샌드위치 패널, 우레탄 등 단열재에 용접･용단 불꽃이 튀어 축열･발화

- 발포우레탄 뿜칠작업장소 인근에서 용접･용단작업 중 착화

● 기타 발화재

- 용접･용단 불꽃이 비산하여 가연물(자재, 유류가 묻은 작업복 등)에 착화

- 밀폐공간 환기용으로 공기 대신으로 산소를 사용하여 산소에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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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위험을 대하는 기본자세

● 용접･용단 및 땜 작업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도 고온의 불꽃, 불티의 비산

이나 열로 인한 화재 발생이 가능

● 불티가 단열재 내부와 접촉, 일정 부분 훈소*의 형태(연기 발생)로 진행

- 충분한 산소의 공급과 축열 등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 불꽃(화염)을 일으키는 화재로 확산

* 훈소 : 화재가 발생하기에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화염이 없이 가연물의 표

면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연소되는 현상

● 연마･절단작업은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높은 마찰열이나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

● 화재위험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신체에 화상 등 상해 위험

화재위험작업시 고려사항

 밀폐된 지역에서의 수행 여부

-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 농도와 가연성가스 농도 측정

- 환기의 필요성 및 필요한 환기유량 파악

 화재위험작업 대상 설비 및 배관의 상태

- 대상 설비 및 배관 등 비우기 : 내부물질의 배출

- 대상 설비 및 배관의 청소와 잔류물질 확인

 작업구역 인근설비의 가동 여부

- 작업구역 인근설비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및 위험성

- 인근설비에 유해물질이 잔류할 가능성

- 인근설비와의 차단

 작업구역 주변의 가연성물질 보존 상태

- 작업구역 주변의 가연성물질의 상태 및 건축물 등의 부착 여부

- 가연성 물질의 제거 및 방호조치 방법

 인화성물질의 발생 여부

- 작업 중 유해물질의 발생 가능성, 처리방법

- 필요한 개인 보호구의 종류

 출입제한 구역 설정 여부

 소화장비 비치 및 사용방법

 작업 중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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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화재 위험관리방안

화재 위험관리방안

화재위험작업 안전관리

1. 화재위험작업시 세부 조치사항

❖ 폭발위험장소,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건설현장 및 화재발생 고위험지역에서 화재위험

작업시 반드시 화재위험작업허가서 발급

【화재위험작업 허가 전 점검사항】

● 허가서 발급자, 작업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담당자는 허가서에 서명 전 작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기술자료 및 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안전조치사항 확인･점검

- 운전부서 책임자 및 작업부서 책임자는 확인･점검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 후 서명

해당작업을 안전한장소, 방법을 통하여수행이 가능한지여부(가연성물질제거 가능여부 등)

인화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발생 가능성, 처리방법 및 세정방법의 적정성

잠겨진 밸브나 막힌 배관 사이에서 액체의 열팽창 가능성

설비 또는 기기의 내부구조(내부포켓 또는 드레인 등)상 유해･위험물질이 잔류할 가능성

인화성가스 등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강제 환기 필요성

초기 진압용 소화설비 및 화재감시자의 배치 계획

출입 제한구역 계획

작업장소와 그 주변에 단열재를 포함하는 건설현장 자재 및 폐기물의 설치･적치 여부

작업 중 현장 입회자를 두어야 할지의 여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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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작업 전 실행사항】

● 작업 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소화기구 비치

● 용접불꽃 비산방지포,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인화성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 조치

●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공정위험, 피난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화재위험작업시 사전 안전조치사항】

● 작업구역의 설정

- 작업 중 발생하는 화염, 스파크 등이 인근 공정설비 또는 건설현장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

되는 범위는 작업구역 표시, 통행 및 출입 제한

● 가스농도(인화성･독성 등 유해･위험물질)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 차량 등의 출입제한

- 불꽃을 발생하는 내연설비의 장비, 고온의 배기구 차량 등은 작업구역 내의 출입을 통제

● 밸브 차단 표시판 부착

- 화재위험작업을 위하여 밸브 차단, 맹판 설치시 해당 밸브에 잠금표지 및 맹판 설치 표시판

부착(임의제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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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 또는 용기 등의 내부 또는 인접해 화재위험작업 수행시 배관 및 용기 내의 가연성물질

(독성, 불활성 등 유해･위험물질 포함) 완전히 제거, 세정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 여부 확인

● 환기(Ventilation)

- 지하실 등 인화성가스의 체류 가능성이 높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사전에 밀폐공간 내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강제환기)

● 비산방지포 등의 설치

- 화재위험작업 중 용접불티 등이 인접 장소 또는 가연성물질에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부 주변과 설비 피트 등 개구부에 비산방지포 또는 용접방화포 설치

● 화재위험작업의 입회

- 화재위험작업 시 입회자로 선임된 자는 작업 시작 전, 작업 도중 현장에 입회하여 안전상태

확인

- 작업 전, 점심식사 후, 휴식 후 등 작업을 재개 전 주기적인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잔류

여부 확인 등 안전조치 실시

● 소화설비의 비치

- 화재위험작업 전에 비산불티 차단막, 이동식 소화기 등 비치, 필요시 현장에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전 또는 소방차 대기

● 화재감시자의 배치

- 화재 발생 위험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 화재감시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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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작업 추진절차

1. 화재위험작업 허가 및 서면 게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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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계획 수립)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의 내용, 작업방법, 안전조치 방법 등에 대해 사전

검토

-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작업절차 작성

● (작업준비) 작업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작업에 필요한 적정 기계･기구, 소화기구, 불꽃 비산

방지포･용접 방화포 등 준비

● (사전점검･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화재위험작업 전 작업장소 상태 및 상황 파악, 아래 사항을

점검 및 안전조치

화재위험작업 장소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제거(가연성물질 제거가 곤란한 경우 불꽃･불티 비산

방지조치 또는 방호덮개 설치)

인화성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가스의 환기조치

소화기구의 비치

작업근로자의 화재예방 및 피난 교육, 피난 경로 숙지여부 등

● (작업허가서 작성) 관리감독자는 사전 점검 시 확인한 내용을 화재위험작업 허가서(서식

참조)에 기재

- 허가서에 서명한 뒤 사업주에게 화재위험작업의 안전조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

※ 화재위험작업 허가서라는 명칭은 화재위험작업 승인서, 확인서 등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 (허가서 확인･서명)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작업허가서에 서명

● (작업허가･게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작업허가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작업현장에

게시

● (작업실시･종료) 작업자는 화재위험작업시 안전조치사항 및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

- 작업 종료시 현장의 잔존한 불꽃 또는 불티가 없는지 확인, 작업장소를 깨끗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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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 운전(작업)부서 및 공사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입회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화재감시자 배치)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시 반드시 화재감시자 배치

(불꽃 비산 등 화재위험 감시, 화재발생 시 근로자 대피 유도)

● (허가서의 승인) 해당 공정지역 운전(작업)부서 책임자,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현장소장), 다른 상위조직이 발급한 허가서(서면 확인) 승인

- 다만, 소규모사업장 또는 정상근무시간 이외 수행 등 책임자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위임

2. 작업허가서 작성방법

● 관리감독자가 당해 작업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담당자와 같이 현장 확인,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확인

● 당해 작업의 안전과 관련 인근의 다른 공정지역, 건설현장 책임자에게 당해 작업수행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협조 요청

● 관리감독자는 작업허가서 작성시 작업허가시간, 수행작업개요, 작업상 취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 작업자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등 기재

● 작업이 근무 교대시간 이후까지 연장시 관리감독자 또는 업무 위임자가 작업현장 재확인

- 허가서의 기재사항과 일치 여부 확인, 안전한 경우 작업시간 연장, 확인 서명

● 허가서 사본 또는 인쇄본 1부를 해당 작업현장에 반드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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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시자 운영

1. 화재감시자 배치대상

●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2. 화재감시자 자격 및 지정

● (업무)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

● (자격)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로 하지 않음

- 화기작업중 불티 착화 여부를 감시, 착화시 이를 즉시 인지하여 대피를 유도해야 함(해당

업무만을 전담)

● (지정) 사업주는 용접･용단 작업에 화재감시자 업무만을 수행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함

● (소통) 화재감시자는 근로자들(용접･용단작업 수행 외국인 근로자 포함)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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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감시자의 역할

【용접･용단작업 전】

● 사업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작업위험성에 대한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함

●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고, 이를 현장

에서 사용가능토록 하여야 함

● 방염포, 방염제 겔 또는 용액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고,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에 충분히 물을 뿌려야 함

【용접･용단작업 중】

● 용접･용단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화재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함

● 용접･용단작업 중 불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용접･용단작업은 중단하여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복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 사업주에게 모든 우려사항을 제기, 전달하여야 함

● 화재 발생시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여야 함

●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안전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 사업주가 수립한 모든 밀폐된 공간 진입과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용접･용단작업 후】

● 용접･용단작업 완료 후 최소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하여야 함(용접 등의 불티가

남아 있을 경우)

● 작업완료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단계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 사업주와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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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작업

1. 용접･용단 불티의 특성

● 용접･용단작업 시 다량의 불티가 발생하여 비산

● 용접작업 현장조건(풍속, 풍향, 높이 등)에 따라 비산거리가 늘어남

● 용접･용단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체

●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 불티의 최소 크기는 0.3∼3㎜ 정도

● 가스 용접 시 산소 압력, 절단 속도 및 절단 방향에 따라 비산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짐

● 비산된 후 상당 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 발생 가능

2. 용접･용단 불티로 인한 화재 발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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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소 화재사례 및 발생시간

사례 사고 요약

작업 상황에 따른

화재 발생 시간(추정)

1 ○○터미널공사 중 가스배관 가용접 작업 중 용접불티로 화재 발생 5분

2

○○중학교 증축공사에서 고정 철물 용접 작업 중 용접불티로 화재

발생

작업과 동시

3

○○제재소 동력실 기계 철거를 위해 용단 작업 완료하고 철수 후

화재 발생

3시간

4

○○생산공장 집진기 추가 설치공사에 따라 용접 작업 완료하고,

철수 후 집진기 및 덕트 연결된 작업장 화재 발생

(용접불티가 집진기 내부로 비산 되어 훈소 진행됨)

7시간

※ 출처 : 중대재해 보고서(안전보건공단), 용접･화기작업 위험관리 가이드(한국화재보험 협회)

● 용접･용단작업에 의한 화재는 단시간 내에 발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장시간 경과 후에도

발생할 가능성 있음

● 단열재 등 가연성 물질에 불티가 비산될 경우 복합적인 요인(불티 낙하지점, 가연물의 연소

특성, 공기흐름 등)에 따라,

- 즉시 화재 또는 훈소 등에 의한 장시간(2∼7시간 이상) 경과 후 발화되는 특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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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급시 안전관리수칙

● 화기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안전작업을 위해 화재감시자 배치

● 작업 후에도 일정 시간 비산 불티･훈소 징후 등 감시활동

※ 화재감시자는 작업 완료 후에도 1시간 이상 훈소 발생 징후가 있는지 작업 장소 및 인접한 위･아래층

까지 주의 깊게 관찰(감시)

● 소속 근로자의 화재 등 비상 대응 준비 및 훈련 실시

【가연물 관리】

● 작업시작 전 가연물의 제거･퍼지･차단 확인

- 제거작업 전 가연물의 물질특성 파악 후 시작

-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용기･배관 내용물 배출 표식 등 안전조치 확인

- 용접불꽃 비산방지를 위한 각종 개구부 차단 여부 확인

● 가스 누출 여부 측정

- 독성, 가연성 가스 퍼지 후 가스잔류 여부 확인

- 용단 전 냉각 후 테스트 홀을 통하여 가스 감지

- 비중, 환기상태, 누출원 등을 고려하여 실시

● 내용물 제거 시 안전대책

- 가연성 가스･분진제거 후 공기로 치환(잔존물 이송시 철재호스 사용, 접지 실시)

- Non-spark 재질의 방폭 공구 사용

【점화원 관리】

●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 근처에 화기작업 금지

- 스치로품 등 가연물 주변, 인화성 물질 취급설비(용기, 배관 등) 근처 및 인화성 물질 취급

밀폐공간에서 화기작업(용접･용단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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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화기작업 허가 철저

- 작업 전 안전점검 및 화기작업허가 철저(허가서 상 안전보건조치 확인)

- 작업내용 변동에 따른 추가위험 대응 조치

● 중점관리 철저

- 산소, 점화원은 제거 불가능 ⇨ 가연물 집중관리(격리, 제거, 방호)

5. 관리 감독 및 점검활동

● 인화성물질 또는 가스 잔류 배관･용기 등에 직접 또는 인근에서 용접･용단 시 위험물질 사전

제거 조치

● 용기, 배관에 인화성 가스, 액체 체류 또는 누출 여부 상시 점검 후 위험요인 제거

● 전기케이블은 절연 조치, 피복 손상부는 교체, 단자부 이완 시 조임

● 작업에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누전 차단기를 통하여 전원 인출

● 가스용기의 압력 조정기, 호스 등의 접속부 가스 누출 여부 상시 점검

● 화재위험작업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 화재감시자 : 화재위험 감시 및 화재 발생시 근로자 대피 유도업무만을 담당



42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예방 매뉴얼

우레탄폼 작업

1. 건축물에 사용되는 우레탄폼 종류

● (우레탄폼 단열판) 단열재 등으로 미리 성형 제조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재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

● (스프레이 우레탄폼) 현장에서 직접 시공

● (용도) 단열재 용도, 건설현장 외장재 및 조선소 내장재 등 폭넓게 사용

● (특성) 한번 불이 붙으면 폭열을 일으키며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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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화재 위험관리방안

2. 화재발생과정

● 폴리우레탄 발포체는 성형시 고분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

- 통상적으로 반응성이 아주 빠른 두 액상 원료[(diisocyanate : A액), (polyol : B액)]를

혼합시켜 기체(CO2) 발생

↳ 고분자화 반응 진행 시 급격히 점도가 상승, 발열반응에 의해 체적 팽창으로 발포체 형성

3. 발화시의 특징

● 우레탄폼은 할로겐 화합물, 인(Phosphate)을 첨가시 난연성을 띠기는 하나 불연성은 아님

(착화시 폭열을 일으키며 연소)

- 특히, 1,000℃ 이상의 용접불티가 우레탄에 떨어지면 우레탄 속으로 파고 들어가 서서히

연소 ➝ 일정 시간 경과 후 발화되며 급속히 확산

● 발화 초기에는 흰 연기를 내며 분해반응, 발포체가 녹아 타면서 검은 연기와 함께 급격히 확산

- 우레탄폼 표면의 피막이 소화약제 침투 제약(화재 진화 어려움)

●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에 염화수소(HCI), 황화수소(H2S),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

(CO), 이산화황(SO2), 시안화수소(HCN) 등 유독가스 포함

- 근로자들이 유독가스를 흡입 시 치사 원인으로 작용

4. 우레탄폼 착화로 인한 사고 사례



44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예방 매뉴얼

5. 화재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

● 화기작업은 단시간 및 다른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소규모 업체가 도급을 받아 작업을

하고 있어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음

- 건축물의 완공 후 하자 보수 시 인화성물질 제거 및 불티비산방지 조치 등을 소홀히 할 경우

화재로 이어짐

↳ 화재에 적응성이 뛰어나고 시공이 편리한 난연성 단열재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

6. 난연성 단열재 적용 사례

(건설업) ○○시 교육청은 ○○중학교 화재를 계기로 기존의 스티로폼 단열재

(난연 3급) 대신 난연성능이 우수한 준불연 이상 단열재(난연 2급: 폴리우레탄, 그라스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공 중임

● (기대효과)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초기 시공비는 스티로폼에 비해 높으나,

- 유지･보수작업시 화재 발생 위험을 고려하면 준불연 단열재 사용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재산 손실 예방

※ 재산 손실액 :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71억원), 안성시 냉동창고 화재(1,3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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